
하 심 결요지서

□ 사건의 경과

 사건번호 

 사건명
 2005노436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 반

피고인 000(00군수)

 수년월일  2005. 12. 8.

 결선고일  2006. 3. 23.

 원심재

 결과 등
 벌  200만원->피고인 항소

 쟁 (피고인의 

항소이유)

 1. 아래 공소사실의 요지 1항의 행 가 의례 이거나 직무상의 

행 로서 사회상규에 배되지 않아 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

 2. 원심의 선고형이 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

용법조
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(2005. 8. 4.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

의 것) 제257조 제1항 제1호, 제113조 제1항

선고결과 항소기각

□ 공소사실의 요지

피고인은 00군수로서,

1. 2004. 10. 2.경 제12회 재경00군민의 날 야제 행사에서  군민의 날 행사에 찬

조 을 기부해 달라는 재경00군향우회 사무국장의 부탁을 받고, 그달 28.경 00군의 

기획 산실장으로 하여  피고인의 명의로 300만원을 송 하게 하고,

2. 2004. 12. 25.경 

   (1) ××회(구 평화민주당의 00군내 읍면 연락소장 역임자들의 친목단체), 민주당 

00지역 당직자, 00군의회 의원 등의 식사모임에서 식비 196만원을 결제하고,

   (2) 이어진 ××회 회원들과의 노래방 모임에서 술값 등 345,000원을 결제함으로써

기부행 를 하 다.  

□ 법원의 단

   1. 공소사실의 요지 1항의 행 의 법성 조각 여부

      피고인 직 의 00군수 던 A는 재경00군민의 날 행사에 홍어와 막걸리 등 

물만을 찬조하 을 뿐 은 찬조하지 않았는데, 피고인은 홍어와 막걸리 등 

물과는 별도로 300만원의 찬조 을 기부한 , 당시 00군은 행사실비보상 이라는 



항목으로 산을 편성하여 각 지역의 00군민 향우회에 물품 등을 찬조하는 비용으

로 사용하고 있었는데,  300만원은  산이 아니라 국내여비 등 다른 항목의 

산을 변칙 으로 회계처리하여 조성·집행된  등에 비추어 볼 때, 피고인이  

찬조 을 기부한 행 가 법성이 조각되는 행 (지극히 정상 인 생활형태의 하나

로서 역사 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 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일종의 의례  행

나 직무상의 행 로서 사회상규에 배되지 않는 행 )라고 보기는 어렵다. 

   2. 양형 부당 여부

      재경00군향우회의 회원은 30만명 정도이고, 그  군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

는 사람은 5,000명 정도로서, 그들이 00군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지들을 통하여 선

거에 미칠 수 있는 향력이 다고 볼 수는 없는 ,  식사  노래방 모임에 

참석한 사람들도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향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, 

 각 기부행 에 제공된 돈도 그 합계액이 500만원을 과하는 지 않은 액인 

,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이 2004. 3. 12. 개정되면서 기부행  지 기간을 없

앤 것은, 선거일을 많이 앞둔 시 에서 기부라는 명목을 내세워 음성 으로 다음 

선거에 향을 미치려는 품 제공행 를 막으려는 데 주된 목 이 있다고 할 것인

바, 이를 감안하면 특히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직 자치단체장 등의 경우 차기 

선거일이 많이 남은 시 에 기부행 를 하 다고 하여 그 불법성이 두드러지게 낮

아진다고 할 수는 없는 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, 원심의 

형이 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.

□ 결의 의미

  이 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당선은 무효로 되며,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무원 

등의 입후보가 제한되는 등 일정한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.


